
진료과목‘치과’변경신고 절차 가이드

□ 추진 배경

○ 의료기관은 관련법*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정해져 있음에도, 표시

불가능한 진료과목인 ‘치과’로 등록된 기관이 다수임

* 「의료법」제43조(진료과목 등) 및 동법 「시행규칙」제41조(진료과목의 표시)

- 이에, 치과 병·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과목이 ‘치과’ 로 등록된 기관의 진료과목을

정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자체 정비 내용

자체정비 대상기관: ‘치과(코드: 49)’진료과목으로 등록된 요양기관

○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미 표시된 ‘치과’ 진료과목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은

치과 병·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해당 진료과목으로 변경 등록 바랍니다.

※ (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) 구강악안면외과, 치과보철과, 치과교정과, 소아치과, 치주과,

치과보존과, 구강내과, 영상치의학과, 구강병리과,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

○ 자체정비 기간: 2024년 7월 25일(목) ~ 10월 4일(금)

※ 진료과목 변경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접수 처리 하면 심평원에 자동

전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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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고방법 및 절차

① 「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(www.hurb.or.kr)」 접속 공인인증 로그인

② ‘개설신고·변경’ 탭 ‘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(허가변경신청)’ 선택

➋

➊

③ 현황변경 신고목록 ‘변경신고’ 클릭

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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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본>진료과목>시설>최종제출 탭에서 ‘기본’탭 임시저장 후 ‘진료과목’ 탭으로 이동

⑤ 진료과목 중 ‘치과(49코드)’ 폐쇄신청 및 해당 진료과목 신설신청 후 임시저장

※ 적용일자는 ‘신고일자’로 날짜 선택

⑥ 기본>진료과목>시설>최종제출 탭에서 ‘시설’탭 임시저장 후 ‘최종제출’ 탭으로
이동하여 작성자 정보등록 후 ‘최종제출’

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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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

예시



➏

➏

※ 진료과목 ‘치과’ 변경 신고 절차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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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자체 심평원 고객센터 심평원 업무 담당자

내용 관할 보건소 1644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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